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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oungpeopleareourfutureandtheirbehaviorswillhaveagreatinfluence
onoursociety,juveniledelinquenciesshouldnotbeneglectedtopreventthem from
beingcriminals,possibilityofhabitualcrimesshouldbepreventedcompletelyand
theirdelinquenciesshouldbediscriminatedfrom adultcrimes.
Inthepast,oursocietypreferredtohavefacilitiesfordelinquentjuvenilesin
correctionalinstitutions,butthesedays,theyarehelpedtohavenormallifeintheir
communityaftertheygetthroughacertainperiodofcustody.Therefore,wehave
tomakeadeliberateconsiderationintreatmentofjuvenilecrimesandpreventionof
secondoffensetohelpyoungcriminalshaveabilitytoadapttotheircommunity
andcooperatewithitandbecomeitshealthymembers.
Thisstudyspeculatesprobationsystem forjuveniledelinquenciesbasedonthe
problemsabovetopresentstandardstodecidewhatshouldbedoneandhow for
their return to their community.Through legaland institutionalstudies on
probationsystem,itidentifiesgeneralproblemsandprepareseffective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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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whichwillmatchwithbasicintentsofthecurrentprobationsystem and
contributetoitsfurtherdevelopment.
For the purpose,this study intends to emphasize seriousness of juvenile
delinquenciesandrecognizeitasmorethanasimplecrime.Basedonthorough
examinationoftheconcept,purposeandfunctionofprobationsystem,thisstudy
presentsitsproblemsandimprovementprograms.
Thecurrentprobation system hasmany new systemstested and diversified
facilities and programs needed for its management.It is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treatmentin community opensanew doortothetreatmentof
criminalsthroughitstillhasmany problems.Specifically,therearefew human
resources who are engaged in treatmentin community and independency of
organizationoftheprobationinstituteshasnotbeenestablishedyet.Suchbasic
problemsareobstaclestoimplementationofotherinstitutions. Inaddition,there
are many side-effects in introduction ofadvanced techniques as they are not
matchedwithourreality.
Though ithasmany problems,theprobation system isrecognized toinduce
attention andcooperation from community in preventtion ofsecond offenseand
treatmentofdelinquenciesaswellasdecreasemanyevilpracticesoftreatmentin
communityandexpenses,andpreventdelinquentjuvenilesfrom beingbrandedas
criminals.Iftheprobationsystem whichhasmanyadvantagesisactivelyusedfor
treatmentofcriminals,itisexpectedthatitwillcontributetoconfirmingreturnof
delinquentjuvenilestotheir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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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序序序 論論論

제제제111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청소년 일탈행위와 비행사건의 사례를 보면,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속에서
청소년을 방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이것은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하여 다양
한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실상을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최근의 신문1)을 보면 10대 고등학생 폭주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
차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벽돌로 순찰차의 문을 내리치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
하였다.더 나아가 청소년들은 집단폭력조직의 주도권 다툼이 끝나면,돌연 어른을 상
대로 한 살인․강도를 저지른다.또 길 가는 여고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도 예사로 한
다.부탄가스나 대마초에도 손을 대기 시작,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떨어진다.이처럼 청소년기의 행위는 설령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가정교육의
부재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한도를 넘어선지 오래된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행위의 악질화,집단화,누범소년의 증가,범
죄연령의 연소화,학생소년에 의한 범죄의 증가,중류층 소년들의 증가 및 청소년범죄
의 광역화 현상2)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사회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범죄의 발생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여러 요인이 잠재해 있고,우연한 기회에 범죄가 발생되어지는 어떤 유발
요인에 있어서 불확실하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잠재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3)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정신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가
치관의 미정립과 정서불안으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층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상으로 그들의 내적 세계나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생활장면에

1)한국일보,2006.11.09
2)지광준,「청소년범죄와 비행」,삼신각,1993,16면
3)Sykes,G.,Criminology,HarcourtBraceJovanovich,Inc.,New York:1978,p.236.;지
광준,상게서,17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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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행동징후 상으로 혼란과 불안정성이 생긴다.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이전의 발달
단계와 다른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청소년 비행과 범죄에는 청소년들이 비
행에 취약하게끔 만드는 정형화된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4)
청소년은 곧 국가의 미래이며 그들의 행동이 미래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이기 때문에 소년 비행을 방치해서 범죄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사전에 억제하고,낙인
으로 인해 미래의 상습범․누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
소년 비행을 일반 성인 범죄와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비행청소년을 처우 하는데 주로 교정시설 내에 수용하는 시설
내 처우를 선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일정기간 수용을 거친 후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귀를 꾀하는 사회 내 처우 방법을 택하고 있다.따라서 지역사회
가 그 지역에 복귀할 소년범을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재범방지 노력과 소년범처우에 대한 신중한 고민
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다.즉,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발전방향면에서 보더라도 보호
관찰은 자유형의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5)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써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궁극적으
로는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사법제도이다.1989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17년이 경과하면서 괄목할 만큼 많은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한 형사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 이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495,975명의 소년범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재범률이 10%정도에 불
과하여 그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함으로써,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6)
현재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2005년 5월 청소년위원회

4)이성칠,“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2004.1면.
5)김일수,“보호관찰의 발전방양”,「보호관찰」제4호,2004,12면.
6)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백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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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과 더불어 새롭게 수립된 ‘통합적 청소년 정책의 비젼’에 토대를 두고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체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위기(가능)청소년 치료․재활을 위한 「국
립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전문가 양성과 관련법․제도 정비방안 등을 추친
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그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사
회복귀를 위한 처우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소년보호
관찰제도의 법․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일반적 사항의 검토를 결과로 문제점을 찾아 제
시하고,또한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현행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근
본적 취지에 맞는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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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範範範圍圍圍 및및및 方方方法法法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서,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호관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이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하과 하였으며,제2장은 보호관찰제도의 개관으로서
보호관찰제도의 개념,보호관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개관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소년에 관한 보호관찰과 현황으로서 소년범죄와 사건처리절차,소년법상 보
호관찰,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체계 등을 살펴보아 입법․정책적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기본적인 변화와 입장을 고찰하였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으로써 소년보호관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연령,담당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분류
체계,판결전조사 및 실행,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보호관찰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도 적용되고 있고,그 근거법률도 다양하지만,
본 논문은 그 대상자를 청소년에 한정하고 그 근거법률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에서 출판된 보호관
찰제도 및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서적과 논문,관계기관이 발행한 각종 연구 보고
서 및 백서,세미나 자료집,시사 간행물․신문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 방법과 미국․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 검토하여 서술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종합하
였고,국내형사사법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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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制制制度度度의의의 槪槪槪觀觀觀

제제제111절절절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制制制度度度의의의 槪槪槪念念念

111...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의의의 意意意義義義

보호관찰제도(Probationbewährungshilfe,Parole)7)는 사회내 처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써,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
를 박탈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행의 유지를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생활하
게 하면서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정된 보호관찰관의 지
도․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개선․교육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사회내 처우를 말한
다.8)
사회내 처우는 교정시설내의 처우에 비하여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원만한 사회복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1980년대 이후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
단이 아니라,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제재(sanction)내지 형별의 일종으로 이해하여,범
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또한 피해자에 대해 배상(reparation)을 행할 것을 내용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9)

7)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은 JohnHowrd의 감옥개량운동,RichardWistar
의 죄인들에 대한 음식제공과 억압된 죄인들의 고통감면을 위한 사회운동,그리고 1841년
J.Augustus보석 보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후보호와 직업재활에 공헌한 노력
으로 최초의 보호관찰관이라는 명예를 얻은 선각자들의 자기희생에 의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HowardAbadinsky,문선화,김영호,이경남,장수한 역,「보호관찰제도와 실
천」,아시아미디어리서치,2000,역자서문.

8)이태언․신석환,「신보호관찰론」,학현사,2005,15면;정주영,「보호관찰법론」,해양문
화사,2000,3-11면;이재상,「사회보호법론」,경문사,1981,165-167면;박상기 외,「형
사정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40면;진계호,“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비교법
학」제3권,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03,면;장규원,“보호관찰의 이념과 모델에 관
한 연구”,「형사정책연구」,제8권,제3호,1997,171-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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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형의 유예부 보호관찰제도(Probation)와 대
륙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Parole)의 2가지 형태가 있으나,양
자를 통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10)즉,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
호관찰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과 보호의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즉 지도․감독은 대상자로 하여금 그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서 구
체적으로 보호관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항상 그의 행동과 환경
을 관찰하고,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를 살펴야 하고,필요한 경우 지시와 통제를 가
하여 대상자가 조건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보호는 감독과는 달리 대상자
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권력적이며 복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222...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制制制度度度의의의 目目目的的的과과과 機機機能能能

가가가...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制制制度度度의의의 目目目的的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
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들이 비범죄자들과 보다 쉽게 통합되도록 한다.이를 통하여 범죄
자들은 쉽게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 생계를 꾸려 갈
수 있으며,긍정적인 자아 관념을 비롯하여 만약에 구금되었더라면 얻지 못할 수 있는
행위들을 발달시킨다.또한,사소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범죄유전적 환경(criminogenicenvironment)으로부터 보호한다.교정시설은 수용
자들이 사회복귀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범죄기술을 습득하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보호관찰은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낙인의 오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LynnZellerBarelay,SocialServicesinProbationunderaJusticeasFairmessModel
ChangeA JuvenileJusticeQuarterly,Sept.,1983,pp.120-124.

10)이태언․신석환,전게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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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권위자들은 일단 비행자 또는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게 되면,그 사람은 연속
된 범행을 저지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따라서 보호관찰은 범죄자
를 지역사회로 재통합시키고 준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
하며,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나나...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제제제도도도의의의 機機機能能能111111)))

(1)犯罪統計(CrimeControl)

이것은 보호관찰대상자를 감독하고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보호관찰이 목표이자 기
능이다.범죄자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재
범을 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따라서 보호관찰은 감독을 받
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범죄의 예방을 추구한다.

(2)社會再統合(CommunityReintegration)

범죄자를 그들의 지역사회에 두는 것은 범죄자들이 직업을 찾고 이를 수행하며,그
들의 피부양자를 조력하고,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그들은 자신의 감독비용의 일부를 갚거나,피해자 배상금을 지불하거나,사회봉
사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직업․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가할 수 있
는 돈을 벌 수 있다.그들은 준법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자신이 다양한 결점
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그들은 보호관찰관의 밀착적인 감시
ㆍ감독으로부터 종속되어 있지만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3)處罰(Punishment)

세 번째 기능은 처벌이다.보호관찰대상자들은 항시 영장 없는 수색 및 체포에 종속

11)Dean J.Champion,“ProfessorofCriminalJusticeDepartmentofSocialScience”,
TexasA＆M InternationalUniversity,「보호」,법무부보호국,통권13호,2001,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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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그들은 엄격한 보호관찰 프로그램 요건과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이 같은 요건 또는 조건을 따르는데 있어서의 실패는 자신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2)

(4)社會復歸(Rehabilitation)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을 개선하거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그들은 자신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호를 받아야 한다.그들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새로운 직업으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그들은 자신의 안
정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

(5)制止(Deterrence)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들의 행동을 감시한다.그들은 범죄자들의 마약 EH는 알코올
과 같은 금지된 물질을 그만두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불시에 마약 또는 알코올 체크
를 할지도 모른다.그들은 개별 또는 집단요법,혹은 카운슬링과 같이 요구되어지는 서
비스에 범죄자들이 참여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이 같은 활동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서 범죄자들의 개선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대상자의 범죄를 체크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12)이성철,“가퇴원전 보호관찰 집행 및 처우실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103-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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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現現現行行行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制制制度度度

111...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의의의 導導導入入入과과과 定定定着着着過過過程程程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의 소년법개정(제30조 1항 6호)
을 통해서였다.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자등에의 위
탁처분(1호 처분),소년보호단체 등에의 위탁처분(2호 처분),병원․요양소위탁처분(3호
처분),감화원 송치처분(4호 처분),소년원송치처분(5호 처분)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보호관찰처분이 1963년의 개정소년법 제30조 1항 6호에 추가되었다.동법에 의
하면 보호관찰처분은 1호 내지 4호의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제30조 2항),소년부가 보
호관찰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
부해야 하였다(제30조 3항).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
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조사관의 관찰보고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보호관찰처분
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보호관찰소와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집행할 기관이 없
었기 때문에 당시의 보호관찰처분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13)
그러나 1982년 12월 31일에는 소년심판규칙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처분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소년보호관찰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처분을 한 후 3내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이 대상소년을 매월 1회 소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일기
검사를 한 후에 판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그러다가 1983년부터 1987년
까지 부산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일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실시를 기반으로,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년범죄자와 소년비행자에 대한 보호관
찰제도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처분이 도입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고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 실시를 위한 절차 등의 일반적인 기준을 위한 「보호관
찰법」을 제정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상의 보호소년과 사회보호법상의 가출소
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법은 주로 소년법상 보호관찰 또는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
찰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년,소년원 가퇴원자,소년교도소로부터

13)오영근,“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보호」 제14호,20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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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된 소년 수형자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하게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주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 보호관찰적 성격이 강하다
고 하겠다.그러나 그 외에 성인범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즉 보안관찰
법(구 사회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사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성격을 가진 보안
관찰처분과 상습누범자에 대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이 대표적인 예이며,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제16조에 성폭력범죄인에 대해 형을 유예할 경우 성인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호관
찰을,소년에 대해서는 필요적 보호관찰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성인범죄인 전반에 대해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년 형법의 개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였다.개정 법률에 근
거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성인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었다.1997년
12월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3호와 4호에 가
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판사의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게끔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형벌대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과 성격이 같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관찰처
분을 규정하였다.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사회내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봉사
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도 같이 시행되었다.
또한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도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 22
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 법 제12조는 성매매한
자를 보호처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보호관찰,사회봉
사,수강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호관찰의 실시영역은 형법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의 실시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보호관찰법은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모든 종류
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에 관한 통일적 절차법으로 자리 매
김 되었다.14)

14)유숙영,보호관찰제도의 시행현황과 활성화방안,교정연구(제26호),2005,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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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 對對對象象象者者者 및및및 期期期間間間

현행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기간을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이며,이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제1호).
(2)형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보호관찰기간은 그 유예기간이지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제2호).
이 경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모든 소년이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아니라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3)형법 제73조의 2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
방 또는 가퇴원된 자(제3호)로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과할 수
없다.그리고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는다.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가
퇴원된 자이고,보호관찰기간은 퇴원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호관
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다(제3호).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에는 5년,15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 3분의 1을 경과하면(소년법 제65조),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년원장이 보호
관찰 조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보호관찰 조사위원회에서는 소년원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소년의 인격,교정성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가퇴원을 실시한다.
(4)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즉,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
게 하는 것과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32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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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제5호).
또한 이 법의 운영을 함에 있어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
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
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정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조).

333...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機機機關關關

보호관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15)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게 하였으며,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16)보호관찰소는 보호관
찰․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두며,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
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그리고 보호관찰소 직
재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가가가...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審審審査査査委委委員員員會會會

(1)保護觀察 審査委員會의 機能과 構成

심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조).
가.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15)이태언,신석환,전게서,107면.
16)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직제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9
년 5월 26일에 대통령령 제12조 714호로 공포되었는데,전문 8조와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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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다.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라.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마.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
바.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사.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되
는 회의시에는 회의의 전․말의 회의록에 작성하여 이를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이외에 회의 소집의 시기,방법,의결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인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검사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
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다(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7조).위원회의 업무는 상임위원 등
에 의해 기초되어서 전체 위원회에 회부되어 확정되어지고,또 확정된 내용은 상임위
원 등에 의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이들 상임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2006.6.12대통령령 제19513호에 개정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르
면 심사위원회의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임명한다.
가.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나.대학에서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
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다.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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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급이상의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
원으로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재직한 자

마.한국갱생보호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또한 심사위원회의 4급 상당 상임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가.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대학에서 형사정책학․형행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
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다.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라.5급의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
년 이상 재직한자

마.한국갱생보호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保護觀察 審査委員會의 權限과 審査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법 제48조제1항,법 제50조제1항,법 제52조제1항․제
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들 수
용소의 장은 수용기간 공안 대상자들의 수용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위원회의 결정
에 참고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소년원장으로부터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소년법 제65조에 의해 무기형의 경우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는 3년,부정기형의 경우는 단기의 3분의1이 경과된 때나 보호소년
이 수용된 지 6개월이 경과한 때는 소년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는데 이 때 교
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의 장은 해당 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 환경조사나 환경개선활동 등의 결과를 연구하여 가석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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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의 신청을 하는데,심사위원회는 이 신청에 의해 심사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보호
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여부를 심사할 때 본인의 인격,교정성격,직업,생활태도,가
족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뿐 아니라(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
항),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사안 조사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이에 의해 가
퇴원,가석방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나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데,법무부 장관은 심
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허가해야 하며(보호관찰등에 관한 법
률 제25조),심사위원회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가석방이나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
하여 결정할 때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가장 적당
하다고 판정되는 시기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가.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나.자립․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다.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라.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또한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가해
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심사위원회는
제53조 1항에 의한 가석방․가퇴원된 자의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인이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제53조 5항)
이 경우에 하는 보호관찰의 정지나 해제는 대상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가 보호관찰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
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호관
찰소장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제48조 1항)
그리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는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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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 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할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의 관할사항은 종래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 설치된 가석방,가퇴원 심사위
원회의 기능과 대동소이한데 과거와 같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수용자들에 대한 신변사항을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다.17)

나나나...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所所所

(1)保護觀察所의 設置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법 제14조 1항).또 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법 제14조 2항).

(2)保護觀察所의 事務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법 제15조)
가.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나.갱생보호의 실시
다.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라.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마.범죄예방활동
바.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17)이재신,“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구에 관한 연구”,「청소년범죄연구」제6집,법무부,
1988,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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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官官官

(1)保護觀察官의 意義와 機能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관(probationofficier,Rewἅhrungshelfer)의 능력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된다.18) 그러므로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
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자질
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이나,정신신경분야,심리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지도․
교육에 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이것은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각국이
보호관찰관을 선임함에 있어 전문직 공무원으로 특정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최저 자격요건으로 사회사업학과의 대학원 출신이거
나 적어도 행정학과 계통의 대학을 나온 자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인내력과
이해력을 갖춘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19)일본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상급시험
합격자로서 6월 이상 1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임명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나 지소에 소속하여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우
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보호관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민간인 독지가나 보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하였으나,이들은 단순히 보호관찰을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으며 2004․
2005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관 중심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
령․수강명령의 집행,갱생보호의 실시,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
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
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범죄예방활동,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등 보호관찰소의 권하는 속하는 모든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8)이태언,신석환,전게서,125면.
19)민건식,“각국 보호관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제3집,법무

부,1981,70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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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靑靑靑少少少年年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과과과 現現現況況況

제제제111절절절 靑靑靑少少少年年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

111...靑靑靑少少少年年年犯犯犯罪罪罪와와와 事事事件件件處處處理理理節節節次次次

가가가...靑靑靑少少少年年年犯犯犯罪罪罪者者者와와와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

(1)靑少年犯罪者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에서는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을 20세미만의 자로 규정하
고 있지만,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소년범죄자
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즉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층이 형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며 이들이 행한 범죄행위가
‘소년범죄’이다.그러나 소년법 제4조에서는 형벌법령이 위반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형사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범죄소년과 구별하고 있다.또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범죄성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격 또
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
범소년’의 경우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연령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
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우범소년의 경우에도 형법법령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
니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지칭하는 말이다.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만19세 미만의 연령을 말하고20),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최근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매우 상
대적이다.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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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
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
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
적으로 다루게 된다.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비록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비행자
라 하지 소년 범죄자라고 하지는 않으며,소년법원에서 비행소년으로 인정하여 시설처
분을 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일시 비행을 바로잡고,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치료하는데 주목적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의 책임을 묻
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2)靑少年에 대한 保護觀察

보호관찰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황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의 지도․
감독 하에 교화․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원호하는 제도를 말한다.보통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하여지는 보
호관찰(보호관찰부 형의 선고,집행유예)과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로 부터의 가
석방이나 가퇴원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보호관찰부 가석방)의 두 가지 유
형이 있다.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은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소년법은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이라는 2종의 보호관찰
을 인정하고 있다.21)
또한 보호관찰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본다면,좁은 의미에서의 보호관찰은
이러한 범죄자나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실시되는 지도 감독 및 원호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보호관찰은 보호
관찰 및 이에 부수되거나 결합된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과 같은 보호관찰과 관련을 맺고 발전해온 모든 사회 내

21)이재상,사회보호법론,1981,168-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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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22)

(3)靑少年에 대한 保護觀察의 法的根據와 期間

① 宣告猶豫

형법범의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형법 59조의 규정에 의거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게 되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그러
나 특별법범은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함에 있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기간은 역시 1년이다.

② 執行猶豫

형법범인 경우는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함에 있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게
되며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다.반면에 특별법범인 경우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필요시에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
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 된다.

③ 少年法上 保護處分

보호처분 2호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 대한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병립처분한 단기보호
관찰로써 보호관찰기간은 6월이다.보호처분 3호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 대한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를 동시에 병합처분한 장기보호관찰로써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소년법 제33조 제3항

22)정동기,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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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假釋放

교도소의 장이 소년법 제65조 6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가운데 교정성적이 양
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자 중 보
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기간은 잔형기간이다.23)

⑤ 假退院

소년원의 장이 소년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한자 가운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을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보호관찰기
간은 6개월에서 2년 안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된다.

⑥ 假出所

보호감호소장 및 치료감호소장이 사회보호법 제10조 제1호 각호에 의해 피보호감호
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
효됨이 없이 잔형기가 경과된 때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
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피보호관찰대상자 중 2년이 경과하고 특히 개전의 정이 현저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자를 신청
하여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 보
호관찰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3년이다.

23)배임호,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교정연구(제6호),1996,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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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이 밖에도 선도조건부 기수유예가 있다.이는 검찰청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제3호 규정에 의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을 받은 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여 법무부 훈령 제2332호에 의해 소
년범의 경우 약물사범 등 집단적 치료 또는 교육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실
시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1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1년,재범가
능성이 낮은 2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다.

나나나...少少少年年年事事事件件件 處處處理理理節節節次次次

(1)少年部送致 對象

죄를 범한 20세미만의 소년이 주 대상이다.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소년법에는 처분을 과할 때 범행 시 14세 이상이라도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과하여야지 형사처분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같은 것은 없다.일본도 소년법을 개정하여 일부 극소수이지만 흉악범 소년범에 대하
여 위와 같은 특별한 배려를 포기하고 있다.실무상으로는 대체로 18세를 기준으로 소
년법에 의한 소년부 송치와 일반 성인범에 부과되는 형벌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24)
소년법에서 20세미만의 자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밖의 소년에 대하여 촉법소년을
제외하고는 일체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현행 학제로 보아 18세부터 20세야말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또는 대학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소년들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이 연령에 있는 자들을 일반교도소에 수용하게 되면 그 낙인의25)역기능은 엄
청날 수 있다.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18세-20세의 소년들은 처벌 후 보

24)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소년․비송」,참조.
25)사회구성원이 일타행동이라고 규정한 행동을 어떤 사람이 행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일탈행위자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탈행동을 더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견해,또한 구성원들이 일탈행위자였던 사람의 경력을 들추어내면서 앞으로도 일탈행동
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서 스스로도 일탈행위자라는 낙인을 당연시하게 되어
일탈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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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나 사회와 통합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사회에 던져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말
하자면 처벌 또는 처분 후 상당한 완충기간이 필요한 연령이 바로 그 연령이라고 하겠
다.

(2)處理節次

소년사건에 관한 처리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여하고 있으며,주로 경
찰․검찰․법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들 기관은 각각 고유한 업무기능을 가
지면서도 서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년사건에 관한 처리는 형사사건처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과 비행소년의 선도․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그것이다.특히 보호처분은 검찰기소에 의한 형사법원
의 판결로 형이 선고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하고 있다.이와 같은 소년사건의
이원적 처리는 소년을 가급적 형사사법의 낙인을 찍지 않고 선도․보호하여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경찰․검찰․법원의 소년사건처리 절차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① 警察에서의 少年事件處理

소년비행통제에 있어서 경찰의 주된 역할을 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제반활
동을 비롯하여,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이며,가정․학교․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비행을
예방․선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위와 같은 기능은 재량권내에서 가능한 것이라 소년비행통제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가 문제시 된다.
경찰의 소년비행통제에 관련된 문제점은 첫째로 소년경찰의 전문성 결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소년경찰은 대도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일부 조직되어 있으나,소년범죄
수사도 1986년의 방침과는26)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사과에서 성인범죄와 동

26)도시에서의 소년범죄 증가로 1986년 7월 1일부터 전국6대도시 경찰서에 소년범죄전담반
을 설치하고 3-4명 정도의 수사전담형사를 배속,소년범죄수사를 전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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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며 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소년경찰에 의해
소년범죄사건이 수사되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에 의해 그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사실
상 형식적인 전문화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건송치주의와 소년경찰의 재량처분에 관한 것이다.소년법에 의
하면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을 포함한 모든 소년사건을 검찰과 법
원에 송하도록 되어 있다.즉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수사보조자인 경찰이 사건을 종결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게 송치하여,기소편의주의와 검사선의
주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범 제4조 2항
의 규정에 의해 소년부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재량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소년경찰직무규칙」,「범죄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과 같은 경찰청예규나 행정자치부령에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위법인 「소년법」에 상치된다.
따라서 경찰의 자유재량처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의 전건송치규정을 수
정하여,비행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송치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며,즉심회부와 같
이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무관행을 시정하고,또한 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재량권행사의 대상에 관한 상세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경찰 자유재량의
정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檢察에서의 少年事件處理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구약식,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정법
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불구속기소,구속기소 등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다.검찰
은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수사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1항).
검찰은 소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1명의 소년사건전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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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두어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소년전담검사라 하여도 소년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사건 이외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현재로서는 소년경찰
이나 소년부판사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 하겠다.
소년전담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보면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소
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며,우리 「소
년법」은 비행소년사건을 검사가 먼저 송치 받아 검토한 후 소년법원에 송치할 것인가
의 여부를 결정하는 檢事先議主義를 채택하고 있다(소년법 제49조 1항).
그러나 이러한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절차선택의 변화 없이 처분의
종류가 결정되게 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 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이에 관해 우리 「소년법」
은 소년법원의 검찰송치(송검처분,소년법 제49조 2항)와 형사법원의 소년부송치에 관
한 규정(동법 제50조)을 둠으로써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대하여 이차적 사법통제를 하
고 있다 보여 지며,소년법상 검사선의주의는 검사의 선의권과 법원의 사후적 통제수
단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③ 法院에서의 少年事件處理

우리 법제상으로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을 말한다.
현재 소년법원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가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이고 그 외에는 본원 소년부에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고 있다.따라
서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와 대구,부산,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뿐이다.
현행 「소년법」상의 법원의 비행소년 처리절차를 살펴보면,소년부판사는 소년사건
을 검사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거나,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시설의 장으로부
터 통고를 받으면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을 조사하도록 명하고,이에 따라 소년조사관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소년부판사에
게 보고하면 소년부판사는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먼저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한 결과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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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사건은 종결되나,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보호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며,형사처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송검하여 「소
년법」의 규정 제48조 내지 58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또한 이와 같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소년 본인,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동법 제43조 1,2항),항고를 기각하는 결
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동법 제47조).
그러나 소년사건만을 전담하는 판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소년경찰이나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전문성
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사건을 담당․처리하는 법관과 조사관의
수도 현저히 부족하여 형식적인 처리에 급급한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222...靑靑靑少少少年年年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對對對象象象者者者의의의 分分分類類類體體體系系系

가가가...分分分類類類評評評價價價制制制度度度의의의 意意意義義義

범죄자의 분류평가의 개념과 목적에 관해 미국교정학회(AmericanPrisonAssociation)
는 첫째,철저한 사회조사와 의학적,정신의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평가와 교육적,직
업적,종교적인 조사와 같은 모든 가능한 기술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고,둘째로,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다양한 처우 및 훈련프로그램에 관
한 의사결정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을 실시․운용하는 것이며,셋째로,이러한 프로그램
에 따라 대상자가 개선되어 가는 상황을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분류의 내용을 변경함
으로써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27)그러므로 분류의 목적은 대상자의 범죄위험욕구에 의
거하여 시설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처우의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범법자의 분류란 단순한 횡적 배열인 유형구분이 아니라,처우의

27)이태언,신석환,전게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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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류처우와 연관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다시 말해 분류는 그 목적에 따라 주관적이거나 적극적인,그리고 수단으로서
는 동적인 기준에 의한 분류등급이고 개개인에게 그 욕구와 능력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하는 것이라 정의될 것이다.
영국의 내무부(HomeOffice)는 범법자에 대한 평가분류 및 처우가 효과적으로 달성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법자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의 원칙이 유지될 것
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세부시행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8)

① 위험성 분류(riskclassification):일반 대상자에 비해서 고위험군이나 중간위험
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intensive)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상자
위험성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한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적용은 비용 및 프로그램
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② 개별적인 범죄욕구(criminogenicneeds)에 따른 목표설정(targetingneeds):대상
자들은 다양한 범죄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다는 것
은 일부에 불과하다.이러한 대상자의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그들의 재
범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대상자의 실업상태와 약물남용과 같은 몇 가지 범죄발
생 욕구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이들 요소들의
개별적인 양태는 대상자들에 따라 매우 대양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대상자에 대한 개
입은 개별적으로 특별한 범죄관련 욕구를 목표로 할 때만 효과적이다.
③ 대응성(responsivity):대응성의 원칙은 대상자들에 대한 개입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배우기에 쉽고 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방법에 따라 대상자
들에게 처우가 행해질 때에 그들은 범죄억제에 유용한 것을 얻을 수 있다.처우는 특
정한 집단(여성,문맹자 등)의 욕구(need)가 고려되어야 하고,개입은 개별대상자의 필
요나 수준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그리고 대상자들이 새로운 기술,태도,행동에 대
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연습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처우에 적용
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동기에 적적히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8)김양곤,이수정,이민식,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형
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5,3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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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처우의 방법(treatmentmethod):적절한 개입의 형태는 보통은 구체적 기능에 중
심을 두고(skills-oriented)활동적이며,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
능력이나 대체기술을 개선하는 것이다.연구에 따르면,인지행동기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프로그램의 통합성(programmeintegrity):프로그램에는 분명히 목표와 적절한 방
법 그리고 교습자가 지켜야 할 전달 스타일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프로그램
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잘 훈련되어져야 하고 프로그램은 적절히 운영(관리)되어야 한
다.
⑥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Community-basedprogrammes):프로그램은 일반
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거나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계속 지도가 유지 될 때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연구에 따르면,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는 각 요소들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이들 원칙들의 단지 몇 개만이 아닌 모두가 지켜
질 때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이러한 위험성의 분류원칙,범죄
위험욕구에 따른 목표설전원칙,대응성의 원칙이 간과된 개입은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이러한 원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효과적
인 방법으로 범법자의 범죄위험욕구 수준이 평가되고 분류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

나나나...現現現行行行 分分分類類類審審審査査査制制制度度度

(1)組 織

소년 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
년을 평균 30일정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시설이다.서울,대구,대전,부
산,광주 등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또한 소년 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춘천,
전주,청주,제주 등 4개 지방법원 소재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
며,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창원 등 3개 지방법원 소재지의 경우 인천,수
원은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에서,창원은 부산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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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위탁 분류심사가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위탁 분류심사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생육사,가정,학교,사회 환경 조사와 학교 생활기록부,심리검사,적성검사,건
강상태,행동관찰 등을 종합하여 소년의 비행원인과 재비행의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소년비행,가정,학교,보호단체 등에서 분류심사를 의뢰한
소년 등에 대해 분류심사를 하고 있는데,심사 자료는 가정법원에서 심리에 필요한 참
고자료,보호관찰소,청소년보호단체의 교전교우 지침,가정,학교에서 자녀 또는 학생
을 위한 지도지침,자원봉사자,고용인 등 적절한 보호자의 지도지침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 분류 심사원 원장 밑에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급식관리위원회․분류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서무과,분류심사과,교무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다.
분류심사를 주관하는 분류 심사과에는 정신과의사를 포함하여 심리학,교육학 등 인
간관계 제 과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분류심사관을 두고 있다.분류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며,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
원은 분류심사과장 및 분류심사관과 교육학,사회학 또는 정신의학에 조예가 깊은 외
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法的 根據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하기 전에 소
년의 감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첫 번째 보호자,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두 번째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세 번째 소년 분
류심사원에 위탁의 세 가지이다.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행하여지지 않고 주로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처분이 이용된다.소년 분류 심사원에서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 자질의 분류와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위탁받은 소년의 신체,성격,소질,환경,학력,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위탁소년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년원법 제24조),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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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학,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위탁소년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
면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소년원법 제25조).
소년에 대한 각종기록의 조회,보호자나 교우와 같은 관계인 면접,지능검사,성격검
사 등을 통하여,첫째 보호자,보호자의 근친자 기타 가족관계,둘째 생육력,교육력,
직업력,기타 성장환경,셋째 성격,지능,환경,적성 기타 정신상황,넷째 발육,건강,
신체특징 기타 신체상황,그리고 수용후의 생활태도 기타 적은상태,비행력 및 이번사
건에서의 행위,자기개선에 대한 의지 기타 참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소년원령 제
66조 제1항,제2항).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소년부에 통지 한다.또한 소년 분류심
사원장은 위탁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소년의 심사결과와 의
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소년원법
제27조 제1항,2항).소년부판사는 법원소속직원인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소
년법 제11조).조사관은 소년,보호자,참고인,기타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 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조사내용은 소년심사분류원에서
의 분류를 위한 조사와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대동소이한데 소년비행화의 경위,보호자
의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재비행의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소년조사관은 조사활동과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은 일종의 판결전조
사제도의 예이다.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는 오직 법관만이 할 수
있고 제3자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다.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년심판절차는 법관이 보호자의 직권 주의적으로 진
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당사자는 없다.따라서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전 조
사절차를 조사관에게 명하거나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특히 구속된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하게 된다.
소년 분류심사원위탁처분에 대해서 소년 분류심사원장이나 보호자 요청에 의하여 위
탁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도 가능하다.판사의 직권으로 행하는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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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處處處遇遇遇에에에서서서의의의 分分分類類類評評評價價價

보호관찰에 있어서 위험성의 평가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의 기회와
보호관찰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9)보호관찰관이 유죄가 확
정된 범죄자에 대한 판결전조사보고서를 완결하면,이를 기초로 판사가 형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기 되는데,대체로 범죄자가 보호관찰의 적격성이 있으며,재범 등 지역사
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물론,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법을 준수하고 보호관찰조건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초범자가 보호관
찰을 받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지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부 강력
범죄자에게까지 이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최근에는 수용공간의 한계로
해서 보호관찰이 불가피하게 선택되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보호관찰을 받은 강
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위 “회전문”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판사 등은 최선의 보호관찰 결정을 해야만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는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사전 평가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활용이 확대되면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게 자유형을 선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느 정도의 감독
수준을 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실제적인 과제로 부과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소년범들의 경우에 더욱 큰 사안으로 작용하게 된다.대부분의 소
년범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처분이 부과되나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어떤
요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최근에는 소년에
대한 시설수용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부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소년들에게 사회내처우,
즉 보호관찰 처분이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의 내용은 아직
도 세분화되거나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소년범들
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으로 받아 들여져 이들의 재범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년사범들의 재범률 증

29)김양곤,이수정,이민식,전게서,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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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세로 반증된다 하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지침은 1998년도와 2002년도 형사정책연구원 과제에 근거하
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범의 내용과 범죄경력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두어 평가를 내리
도록 되어 있다.또한 성인과 소년에 대하여 동일지표를 가중치만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범죄관련 지표들은 일종의 결과변수로서 처분 대상자들의 다양한
범죄욕구의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재범을 예방함에 있어 개별화된 범죄욕구와 위험요
인에 대한 평가와 처우가 효과적이라는 지금까지의 논리에 근거하자면 현행 분류지침
은 다만 결과론적인 기록들만을 근거로 하여 편의적으로 마련한 기준이라는 인상을 지
울 수 없다.피교육 대상자들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냄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높은 순기능을 발휘 하듯이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그들의
범죄위험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평가지침이 마련되면 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하
여 재범을 예방하는 데에 더 효과성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소년만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비행촉발요인을 탐색하는 일은 이들의 추후 재범예방
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少少少年年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 現現現況況況

111...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處處處分分分別別別 對對對象象象者者者

1989년 7월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는
2004년 말까지 49만 여명을 넘어서 우리사회에서 소년범에 대한 중심적인 처우 수단으
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1-1>30)은 1989년 이후 2004년까지의 소년 대상자의 연도별 접수 및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소년 대상자의 접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
는 연간 접수사건이 5만 2,283건에까지 이르렀다.그러나 이후 소년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의 부과 건수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04년도 연간 접수인원은 2만 6,531건이었다.

30)김양곤․이수정․이민식,“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81면 인용.



- 33 -

소년 사건의 삼소는 청소년 절대 인구 및 소년범죄 발생 건수의 감소,비행․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다이버젼31)의 활용 증가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소년사건의 접수 및 소년사건비율 변화추이
(단위 :건,%)

주.1)병과율은 소년보호관찰 사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병과비율
2)소년비는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중 소년 대상자의 비율

31)다이버젼이란 유죄판결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최종목적지를 향하는 커다란 흐름 가운데
에서 그 종착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흐름의 일부를 방향전환 하여 본류로부터 일탈시키
는 일체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이러한 다이버젼에는 경찰단계,검
찰수사 및 수사종결처분단계,형사법원의 공판단계에서 형사사건을 종결시키는 각종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치들을 말한다.범죄사건을 공식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하는데
부작용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으며,이는 소년사건에 더욱 그러하다.소년범죄인 측에
서 보면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국가적으로 볼
때 사법시설의 유지관리에 예산상의 문제 이외에도 범죄국가라는 여론의 비판도 심각하
다.이런 점에서 정규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벗어나는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인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이 바로 다이버젼 제도이다.

연도 소년사건 (병과율*) 성인사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접수사건(소년비)

1989 4,936
1990 14,732
1991 18,732 2,860(15.3) 1,519(8.1)
1992 21,532 3,546(16.5) 1,589(7.4)
1993 25,751 3,811(14.8) 1,479(5.7)
1994 28,256 5,331(18.9) 2,270(8.0)
1995 33,311 5,405(16.2) 2,004(6.0)
1996 38,839 8,015(20.6) 1,367(3.5)
1997 48,564 12,919(26.6) 1,035(2.1)
1998 52,283 15,735(30.1) 721(1.4)
1999 44,419 12,613(28.4) 1,043(2.3) 37,609(54.2)
2000 43,584 10,606(24.3) 1,921(4.4) 49,713(46.7)
2001 35,241 10,121(28.7) 1,939(5.5) 56,351(38.5)
2002 30,544 7,584(24.8) 1,206(3.9) 63,123(32.6)
2003 29,015 7,041(24.3) 1,544(5.3) 63,822(31.3)
2004 26,531 5,683(21.4) 1,874(7.1) 70,49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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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감소는 성인 사건의 증가와 맞물려 보호관찰소의 소년사건과 성인사건
구성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1997년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제도가 전면적으
로 시행됨으로서 이후 성인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리고 2000년에 이르
러서는 성인접수사건이 소년접수사건을 초과하여 전체 보호관찰 사건에서 소년사건은
46.7%로 과반수 이하로 감소하였고 이후 이 추세가 계속되어 2004년도 소년사건의 접
수율은 전체사건의 27.3%에 불과하였다.

222...處處處分分分類類類型型型別別別 少少少年年年對對對象象象者者者 事事事件件件 現現現況況況

<표 1-2>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년대상자에 대한 처분 내용별 실시사건 현
황을 보여주고 있다.소년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 부과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의 경우가 가장 많고,다음으로는 형법에 의한 집행유예부 병과처분,검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32)에 대한 선도처분 순이다.2004년도 실시사건을 기준으로 이
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소년법에 의한 처분이 전체 소년사건 4만 8,811
건 중 4만 1,281건(84.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중 1․3호 처분은 2만
5617(52.5%)건,1․2호 처분이 1만 3,851(28.4%)건이었으며,6호나 7호처분을 받고 소
년원에 수용 중 가퇴원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사건은 1813(3.7%)건이었
다.
형법에 의한 처분으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가 4,167건(8.5%),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부 집행유예자가 407건(0.8%)이었으며,소년교도소 등에서 형을 집행하다가
가석방 된 대상자는 158건이었으며 이외에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처분자는 2건이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237건으로 이중 대다수인 228건
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다.한편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
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접수된 사건은 2,558건(5.2%)이었다.

32)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18세 미만의 비행소년을 주된 대상
으로 한다.그러나 공안사범,마약사범,흉악범,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치기배,현
저한 파렴치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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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소년대상자에 대한 처분내용별 실시사건33)
(단위 :건,%)

구구구 분분분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구구구성성성비비비

형형형 법법법

선선선고고고유유유예예예 7 3 - - 1 2
보보보호호호관관관찰찰찰부부부 집집집유유유 6,823 7,350 6,381 5,415 4,404 4,167 (8.5)
단단단독독독명명명령령령 집집집유유유 1,543 1,096 694 445 397 407 (0.8)
가가가 석석석 방방방 738 739 476 295 132 158
소소소계계계 9,111 9,188 7,551 6,155 4,934 4,734 (9.7)

소소소년년년법법법

제제제111․․․222호호호 처처처분분분 21,118 19,954 17,573 16,109 15,875 13,851 (28.4)
제제제111․․․333호호호 처처처분분분 45,401 42,214 33,943 29,219 27,513 25,617 (52.5)
가가가 퇴퇴퇴 원원원 4,385 4,588 4,956 4,235 3,206 1,813 (3.7)
소소소계계계 70,904 66,756 56,472 49,563 46,594 41,281 (84.6)

성성성폭폭폭력력력
법법법

보보보호호호관관관찰찰찰부부부 집집집유유유 297 332 334 312 249 228
단단단독독독명명명령령령 집집집유유유 48 42 31 21 17 9

소소소계계계 345 374 365 333 266 237 (0.5)

가가가정정정폭폭폭
력력력 법법법

보보보호호호관관관찰찰찰부부부보보보호호호처처처분분분 4 5 7 5 3 -
단단단독독독명명명령령령 보보보호호호처처처분분분 - 1 2 - - 1

소소소계계계 4 6 9 5 3 1 (.002)
선선선도도도조조조건건건부부부 기기기소소소유유유예예예 2,479 3,868 3,517 2,839 3,199 2,558 (5.2)
소소소년년년사사사건건건 합합합계계계 82,843 80,192 67,914 58,895 54,996 48,811 (100.0)

전전전체체체사사사건건건(((성성성인인인포포포함함함))) 135,211 146,856 145,021 146,090 147,734 148,818

주.1)보호관찰부는 해당 처분에 보호관찰처분이 부과된 사건이며,단독명령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만이 부과된 경우임.
2)구성비는 소년사건에 전체에 대한 각 처분별 구성 비율임

자료 :보호관찰통계연보(2004,2005)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처분별 소년사건의 변화 추이를 보면 형법,소년법 등 모
든 분야에서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1․2호 처분이 전년도에 비해 2,204건,1․3호 처분이 1,896건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두드러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김양곤․이수정․이민식,전게논문,83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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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少少少年年年對對對象象象者者者의의의 性性性別別別 現現現況況況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성별 구성을 <표 1-3>이 보여주고 있다.전반적으로 남자 소
년대상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여자 소년대상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 시행 이후 10% 이하의 비율이 차지하던 여자 소년대상자의 비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10% 선(10.3%)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여 2004년에는 12.3%에 이르렀다.소년대상자 중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입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표 1-3>소년대상자의 성별 구성 및 변화추이
(단위:건,%)

주.1)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는 제외
자료:보호관찰통계연보(2004,2005)

444...少少少年年年對對對象象象者者者의의의 罪罪罪名名名別別別 現現現況況況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유형별 현황은 <표 1-4>가 보여주고 있다.전체 사범중
절도 폭력 사범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교통,강력 범죄사범,사기․횡령사범

구구구분분분
연연연도도도 전전전체체체 남남남자자자 여여여자자자

111999999999 30,231(100.0) 28,341(93.7) 1,890(6.3)
222000000000 29,182(100.0) 27,022(92.3) 2,260(7.7)
222000000111 24,443(100.0) 22,137(90.6) 2,306(9.4)
222000000222 20,217(100.0) 18,142(89.7) 2,075(10.3)
222000000333 18,696(100.0) 16,638(89.0) 2,058(11.0)

구구구분분분
연연연도도도 전전전체체체 남남남자자자 여여여자자자

222000000444 17,671(100.0) 15,501(87.7) 2,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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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1-4>죄명별 접수사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구구분분분 합합합계계계 폭폭폭력력력 절절절도도도 성성성폭폭폭력력력 강강강도도도 환환환각각각
마마마약약약 교교교통통통 공공공갈갈갈

협협협박박박
사사사기기기
횡횡횡령령령 청청청소소소년년년 기기기타타타

11199999999930,231(100.0)
10,812
(35.8)

12,370
(40.9)

923
(3.0)

2,270
(7.5)

1,150
(3.8)

1,406
(4.7)

181
(0.6)

305
(1.0)

-
-

814
(2.7)

22200000000029,282(100.0)
10,134
(34.6)

12,150
(41.5)

869
(3.0)

2,147
(7.3)

1,045
(3.6)

1,589
(5.4)

148
(0.5)

360
(1.2)

-
-

840
(2.9)

22200000011124,443(100.0)
8,654
(35.4)

9,129
(37.3)

726
(3.0)

1,591
(6.5)

660
(2.7)

1,926
(7.9)

161
(0.7)

482
(2.0)

59
(0.2)

1,055
(4.3)

22200000022220,217(100.0)
6,918
(34.2)

7,786
(38.5)

662
(3.3)

919
(4.6)

301
(1.5)

1,763
(8.7)

163
(0.8)

890
(4.4)

66
(0.3)

749
(3.7)

22200000033318,696(100.0)
5,665
(30.3)

7,180
(38.4)

613
(3.3)

948
(5.1)

129
(0.7)

1,895
(10.1)

109
(0.6)

1,224
(6.5)

55
(0.3)

878
(4.7)

22200000044417,671(100.0)
5,846
(33.1)

6,573
(37.2)

776
(4.4)

984
(5.6)

69
(0.4)

1,682
(9.5)

29
(0.2)

967
(5.5)

107
(0.6)

638
(3.6)

주.1)계는 당해연도에 접수한 인원 중심의 개념
2)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제정)위반 사건은 2001년부터 통계산출
3)2004년부터 죄명별 분류가 변경됨,공갈사범은 폭력사범으로 흡수,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

반은 풍속사범으로 흡수
4)법무부훈령에 근거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제외함.
자료:보호관찰통계연보(2004,205)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만 7,671건 중 절도사범이 6,573건(3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다음으로 폭력사범 5,846건(33.1%),교통사범 1682건
(9.5%),강도 등의 강력사범 984건(5.6%),사기․횡령사범 976건(5.5%)순이다.1999년
이후 범죄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면,절도사범 및 폭력사범은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으며,환각 마약 등의 약물사범은 전체 발생건수에서는 낮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감소 폭은 매우 크다.반대로 교통사범 및 사기․횡령사범은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소년에 있어서 사기․횡령사범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및 온라인 게임 등의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기범죄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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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풀이된다.

555...少少少年年年對對對象象象者者者의의의 職職職業業業別別別 現現現況況況

소년 대상자의 직업별 현황은 <표 1-5>가 보여주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소년대상자 중 학생은 1만 128명으로 전체 소년대상자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는 무직자가 5,924명으로 33.5%를 차지하고 있다.취업 중인
소년대상자는 전체대상자의 10%이하로 무직인 소년대상자에 대해 복학 및 취업을 위
한 적극적인 보호관찰 처우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1-5>소년대상자의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주.1)2004년부터 직업분류 방식이 변경,2003이전의 직업분류 방식은 학생,도소매업․서비스관
련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무직,관리자․사무종사자,자영업(농업․어업․임업,광업․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업점,기타 자영업),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공무원,기타였음.
2)2004년부터의 직업분류방식은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
종사자,농임어업종사자,기능원 및 기계조작조립종사자,단순노무,기타(공무원,학생,주부,무
직,기타)임.

자료:보호관찰통계연보(2004,2005)

구구구분분분 학학학생생생 서서서비비비스스스 관관관련련련 사사사무무무 기기기능능능원원원 단단단순순순
노노노무무무 무무무직직직 기기기타타타 전전전체체체

222000000222 10,687
(52.9)

1,272
(6.3)

222
(1.1)

149
(0.7)

150
(0.7)

7,490
(37.1)

247
(1.2)

20,217
(100.0)

222000000333 10,418
(55.7)

1,002
(5.4)

153
(0.8)

111
(0.6)

147
(0.8)

6,566
(35.1)

299
(1.6)

18,696
(100.0)

222000000444 10,128
(57.3)

623 192
(3.5) (1.1)

90
(0.5)

195
(1.1)

337
(1.9)

5,924
(33.5)

182
(1.0)

17,6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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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 期期期間間間 중중중 再再再犯犯犯者者者 現現現況況況

<표 1-6>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현황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표 1-6>소년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 현황
(단위 :%)

주.1)2003년까지는 실시인원에 대한 당해연도 재범여부를 파악하여 재범률을 산정하였으나,2004
년부터는 당해연도 종료인원에 대한 전체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여부를 파악하여 재범여부를
판단함.
2)2004년부터는 단독명령은 재범산정에서 제외,보호관찰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만 재범률을 산정

근근근거거거법법법 처처처분분분내내내용용용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형법

소소소계계계 666...999 777...444 777...999 888...666 999,,,222 111666...000
선고유예 1.1 1.1 1.1 1.1 1.0 0.0

집행유예
소 계 10.3 10.5 10.8 11.6 12.2 17.1

보호관찰부 13.2 13.4 13.4 14.5 14.9 19.8
단독명령부 3.5 3.4 3.8 4.0 5.2 15.9

가석방 0.8 0.9 1.0 1.0 1.1 2.3

소년법

소소소계계계 999...888 999...888 999...888 111000...222 111000...333 111555...999
보호처분 1․2호

1․3호
3.4 3.4 3.4 3.5 3.5 5.9
15.2 15.3 15.4 16.0 16.0 24.0

가퇴원 12.6 12.6 11.7 12.7 13.4 27.0

성폭력
법

소소소계계계 444...999 666...555 666...777 666...888 666...888 888...555
선고유예 0.0 0.0 0.0 0.0 0.0 0.0

집행유예
소계 5.1 6.7 6.9 7.0 7.0 2.3

보호관찰부 5.6 7.3 7.6 7.6 7.7 25.0
단독명령부 1.4 3.0 2.6 3.1 2.8 5.1

가정폭
력법

소소소계계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999...111 000...000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0.0 0.0 0.0 0.0 12.5 0.0
단독명령부 0.0 0.0 0.0 0.0 0.0 0.0

소소소년년년사사사건건건 재재재범범범률률률 999...555 999...666 999...777 111000...111 111000...222 111555...999
성인사건 재범률 3.4 3.1 3.1 3.3 3.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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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에 비해 2004년의 재범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이는
2004년부터 재범통계의 집계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34)2004년도 소년대상
자 전체의 재범률은 15.9%로 성인대상자의 재범률 12.4%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성인에 비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각 처분법으로 본 대상자의 재범률은 형법에 의한 대상자의 재범
률은 16%로 가장 높고,다음이 소년법 15.9%,성폭력특별법 5.9%순이다.그러나 처분
내용별 재범률에서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수용 중 가퇴원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은 자의 재범률은 27%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성폭력법에 의한 보호관찰부 집행유
예자의 재범률이 25%,소년법상으로 1․3호 처분을 받은 소년대상자는 24%순이다.이
외에도 형법상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의 재범률이 19.8%,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자의 재범률이 15.9%로 비교적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34)2004년 이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자로 인지된 자만을 재범자로 파악,이를 집계하
였으나,2004년부터는 보호관찰기간 종료 시 모든 대상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
여 재범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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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少少少年年年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 및및및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제제제111절절절 少少少年年年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制制制度度度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

111...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對對對象象象者者者의의의 年年年齡齡齡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의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따라서 12세 미만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즉,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되겠지만,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자는 될 수 없다.소년법 보호대상의 하한 연령에
대하여 스웨덴은 14세 이하를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국내에서는 하한연령을
인하하거나 그 하한을 두지 말자는 견해가 있다.그 논거로는 첫째,일반적으로 초발비
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둘째,청소년들의 정신
적․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고,실제에 있어서도 12세 미만의 보호필
요성이 인정될만한 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12세 미만이라 하여 소년보호 테두
리밖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셋째,이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비행의 조기발견
과 조기처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넷째,미국에서는 최저 6세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주가 있고,영국은 10세,프랑스와 일본은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위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6세보다는 7세를 소년법상 하한연령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하한 연령이 없다고 하였으나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독일은 13세 이하
이며 스웨덴은 14세 이하로 하고 있다.문제는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
년일수록 비행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고,이러한 연소자의 치료는 조기발견과 조기처우
가 중요하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하한연령을 두지 않고 연소 초발 비행 자를 찾아 조기에 처우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보호방법이 될 것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행형이나 제도가 이러한 문제
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풍토가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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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 擔擔擔當當當 人人人力力力의의의 不不不足足足 및및및 專專專門門門性性性의의의 缺缺缺如如如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89.7.1.소년범,보호감호소 가출소자,치료감호소
가종료자에 한하여 처음 실시했으나,재범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사
범(199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1995),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가석방자 등 성인형
사범(1997),가정폭력사범(1998),윤락청소년(2000)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영
역을 전면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989년 제도도입 당시 8,382명에 불과하던 보호관찰대상자는 매년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다.1일 관리인원의 측면에서도 교도소 기결수용인원의 1.4배에 달하
는 53,000여명을 상시 관리하는 등 이미 국가 교정업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대상 인원이 급증하고는 있으나 보호관찰 담당인력의 증원은 미흡하
다.현재 전국에 26개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394명의 직원이 연간 14만 여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으로 현재 보호관찰담당자 1인당 거의 355명 정도의 보호관
찰대상자를 맡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중한 업무부
담을 지고 있다.이는 미국의 66명이나 영국의 23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제대로
된 보호관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는 특히 약물사범이나 성폭력사범 등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현장감독위주의 집중적인 밀착지도 등 제대로 된 업무수
행이 필요하나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또한 적은 직원으로 많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한 사람이 넓은 지역을 관장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의 면에서 평가하면 실익이 적고 실제 처리하는 일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보호관찰인력의 부족은 보호관찰업무의 급증추세에 따라 직원의 업
무과중으로 인해 현장 감시 중에 순직하거나,보호관찰소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또한 직원 부족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판결전조사 등 각각 독립성
이 요구되는 업무를 차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수행
의 차별화․전문화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이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인원보충이 시급하며,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기능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에서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약물상담전문가 과정 각종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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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정 등 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업무관련 전문화 교육과정에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수준에 있다.
보호관찰의 제도적 가치는 학계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고 입법을 통한 구체적 활용이
증가 하고 있다.그럼에도 보호관찰본부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연구․
기획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일선기관은 집행 지도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못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형사정책을 선도하게끔 정책형성
기능을 높이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야 함에도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게 하고
있다.

333...少少少年年年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對對對象象象者者者의의의 分分分類類類體體體系系系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진행과정에서 분류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첫째로 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처우 등의 결정
과정에 일정한 체계(structure)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결정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는 평가의 타당성을 가져다준다.둘째로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
다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처분과 처우개입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소년사법절차의 결전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매우 임의적이고 주관적이
며 직관적이었다.특정 사안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요인을 선
택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자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
다.즉 평가자들이 가진 철학과 경험,그리고 특정 요인이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
정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감독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보호관찰관은 범죄내용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관찰관은 금지약물의 남용정도와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또 다른 관찰관은 대
상자의 욕구수준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이처럼 평가와 분류기준이 다양함으로 인
해 평가자들 간에 처우와 감독수준의 내용이 각기 달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뿐
만 아니라 상호 유사한 상화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각기 다른 처분 등을 함으로써
형사사법 처우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조화된 분류평가방식은 대상자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결과와 가장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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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여겨지는 몇몇 요인들을 파악하고,이를 간단하면서도 표준화된 형식으로 구성
하여 각각의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이다.이러한 평가방식은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자들
과 사건 전체에 적용되고 그 결과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하고 분류
하는데 사용된다.예를 들어,평가도구에 의한 점수가 ‘20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집
중보호관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구조화된 평가방식이 갖는 두 번째 주요한 의의는 형사사법체계와 관련기관의 제한
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히 배분 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경
찰에 체포된 청소년 모두를 구금할 필요는 없으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 모두
가 집중보호관찰과 같은 강화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소년원 등에 수용된
대상자 모두가 엄중한 보안시설에서 계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비록 대상자의
문제에 따라 개별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소년사법이 갖는 특징이라 할지라도,
구조화되지 않은 자의적인 평가방식은,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상자의 위험성 등을
측정하는 방식과 비교해볼 때,적합성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많은 방법이라 하겠다.
자의적인 평가방식은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나 감
독수준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저 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지나친 개입이 따르는 처분이나 감독수준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하겠
다.어떠한 경우이든 적절하지 못한 처분의 부과를 초래하는 평가방식은 형사사법의
한정된 지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비효율성을 가져온다.35)

444...判判判決決決前前前調調調査査査(((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의의의 開開開始始始 前前前 活活活動動動)))및및및 實實實行行行에에에 관관관한한한 問問問題題題

현행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또는 수강명령을 부과 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직업,생활환경,교우관계,가족상황,피해해복여부등 피고인에
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조사 내용에 따라 보호
관찰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36)

35)김양곤․이수정․이민식,전게보고서,35면.
36)김화수,전게논문,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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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조사는 재판과정의 유죄․무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형
량을 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인격과 환경에 대한 상항을 조사하는 제도로서 본래 미국
에서 Probation과 관련해서 발생된 제도이다.
지금은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널리 채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표
준 probation법에는 「보호관찰의 서면에 의한 보고가 제출되어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가 아니면 probation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유의 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만으로서는 불충분하므로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수사기관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구체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위험성의
정도,소질,성격,정신상태,지능정도,건강상태,갱생의욕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성
장해온 과정,가족,학교,교우관계,직장 등에 대한 사회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가정 내의 사정이나 이성과의 관계와 같은 것은 이제도의 활용으로 구명
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주로 검찰이나 사법경찰요원이 작성한 학력,경력,가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전과조사,지문조회에 대한 답신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고
인 진술서의 신뢰성이나 인권문제를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판결전조사제도는 순환보직에 의해 특별한 경험이 없는 일반직원들
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그 조사내용도 가정환경이나 범죄 경력 등 아주 기본적
인 내용의 수집에 그치고 있어 본래의 의미를 충족시키기에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
다.
판결전 조사 내용이 판사의 결정에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서 취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미흡한 내용으로 인해 결국 경찰,검찰조서,소년 분류심사원의 의견서
가 제시되며,또 많은 경우 변호사의 변론이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판결전 조사의 기능이 활성
화 되어야 한다.

555...운운운영영영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관관관한한한 問問問題題題

수강명령의 시행은 보호관찰관과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간의 유기적인 운영 하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비행청소년의 선도과정에 필요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위한 적정
한 교육훈련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교육훈련 수강명령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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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우리나라의 수강제도는 외국의 경우37)처럼 연령,범죄 등의 유형에 따라 수강명
령에 관한 기준과 정형이 없는 실정이므로 법원에서 명령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
관찰당국이 보호관찰관련법령의 집행에 관한 기준규정을 설치하고 수강명령의 적정운
영을 위한 전문조직과 직원의 확충,교육설비의 확보,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수
강명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은 심성개발훈련,인간관계 및 성교육,약물남용 폐해 교육 등
집단처우의 형태를 띠고 있다.집단처우의 방법은 한 사람의 치료사가 다수를 상대로
동시에 치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처우보다는 경제적이다.집단처우의 또 다른 장점
은 개인보다는 단체가 문제를 더 잘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수강명령
을 받은 자는 그 규정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중복하여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실정이며,
프로그램의 획일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7)영국의 경우 21세 미만의 자가 범법으로 징역형 정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
학교등에 설치운영되는 juniorcenter(17세 미만의 자),seniorcenter(17세 이상 20세 미
만),여성을 위한 center등에서 24시간이내의 수강을 받도록 하는 제도,17세 이상의 자
에 대하여 범법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자에게 징역형 대신 6월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보
호관찰관의 지도,보호아래 약물 오남용방지 교육수강,특정 활동 참가 등을 명하는 특
정강좌 수강제,보호관찰대상자가 일과시간 중에 기본적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악습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강 등을 받도록 하는 daycenter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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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少少少年年年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制制制度度度의의의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111...少少少年年年 保保保護護護處處處分分分의의의 不不不合合合理理理性性性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가가가...科科科學學學的的的 分分分類類類審審審査査査技技技法法法의의의 開開開發發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處處處分分分의의의 多多多樣樣樣化化化

비행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소년 개개인의 전인격적 평가를 통해 요보호성을 판단
하고 장차합리적인 처우를 기하기 위한 과정이며 분류심사의 결과가 처우에 반영되어
야 하기 때문에 소년의 개별특징이 과학적으로 평가 될 수 있는 분류심사 기법의 개발
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복잡하고 미묘한 인격구조를 가진 인간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단순히 지능검사나 적성검사 등 몇몇 지필검사와 기구검사 결과
나타난 자료에 의해 진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소년 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는 교정시설이라는 제약된 공간에서의 작업이므로 이러한 제약요인을 고려하
여 소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류심사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양한 분류심사에 따르는 처분도 분명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나나나...受受受用用用期期期間間間 동동동안안안의의의 처처처우우우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活活活性性性化化化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처우프로그램을 일본의 분류처우와 같이 활성화해야 한다.소
년 분류 심사원의 수용은 보호처분은 아니다.그렇지만 소년 분류 심사원에 수용될 경
우 소년은 1개월 또는 그 이상 수감되어 있게 된다.보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관찰과 신병의 보전만 중시 한다면 변화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
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단순히 시간만 보내면 원래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면에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따라서 현재 각 소년 분류심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본의 분류처우와 같이 좀 더 심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검토해야 할 문제가 위탁기간이다.현행법상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기
간은 2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인데 수용기간이 이와 같이 길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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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먼저 비행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동안 특별한 교정처우가 없기 때문에 학업이
나 취업이 중단되고,한편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다른 비행소년으로부터 악성오염의 우
려가 많아진다.또한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은 이론상으로는 소년의 복지를 위한 것이
지만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짧을
수록 바람직하다.

222...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機機機構構構 및및및 擔擔擔當當當人人人力力力問問問題題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가가가...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委委委員員員의의의 全全全文文文成成成確確確保保保

보호관찰의 성패는 보호관찰위원의 능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보호관찰
은 결국 관찰자와 대상자간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청소년의 경우
일반 성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이라 할 수 있다.그만큼 청소년기에는 모
든 발달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이 관계는 이들 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그러므로 관찰대
상자는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확고하고 책임감과 열의
및 따뜻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보호관찰위원은 일정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관찰업무에의 적격성 테스트의 방법을 거치고 업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관찰기관은 추상적 규칙 등을 사례를 적용한다든지,특히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는 성향이 띠기 쉽다.보호관찰위원이 처리
하는 업무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전형적 관찰업무와
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 하여야 할 것이다.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이고 인격적
인 업무처리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따라서 긴밀하고 그 사회의 전체적인 의식 등
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긴밀한 신뢰관계가 필요하게 된다.
보호관찰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것은 독일처럼 사회사업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또는 일본의 경우처럼 국가공무원
상급시험이나 법무성의 시험에 의하여 임용되거나,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및 기
타 갱생보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보호관찰,인격고사 기타 갱생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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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업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즉 보호관찰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가를 비롯하여 수습기간을 이수한 사람을 보호관찰관으로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영국,독일과 일본에서 보호관찰
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의 임용에 관하여 이처럼 엄격한 자격을 요
구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는 보호관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는 점이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보호관찰위원이 보호관찰제도의 초석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나나...機機機構構構擴擴擴充充充 및및및 豫豫豫防防防委委委員員員의의의 積積積極極極的的的 活活活用用用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이 법원지
원이나 검찰지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도록 하여 관할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
고,비행소년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의 원
활함을 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사회전체의 참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전문보호관찰인
력의 보족을 고려한다면,범죄 예방위원 등의 재교육을 통한 일정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수가 지급되는 예방위원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야 할 것이며,또한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처우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그 지역사회의
주민의 협력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예방위원은 국가기간
과 일반사회를 공간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또한 보호관찰기관
이 보호관찰의 행정적인 업무와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귀노력을 분
명히 구분하는 차별업무가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333...少少少年年年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對對對象象象者者者의의의 分分分類類類體體體系系系의의의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이 필요하다.이것을 위해 먼저
법원의 분류심사의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38)분류심사의뢰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이의

38)한국소년법학회,「소년법」,세창출판사,2006,23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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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인식하여 가급적 심리전에 모든 소년이 소년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분류심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류심사관의
전문화와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류심사관은 보호소년에 대한 정확한 인격이해,요보호성 판단을 위해 인간관계 제
과학에 통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발전에 따라 환경과 가치관의 변동이 계속되므로
전문과학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계속해야만 조사의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고 소년처우
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소년분류심사제도의 성패는 바로 이 분류심사
관의 능력과 역할 수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따라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비행은 복잡한 원인과 동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한 대책의 수립은 법률학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제반 사회과학의 관여
가 요청된다.따라서 사회사업,교육,심리,정신의학 등을 전공한 전문직원의 증원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소년형사사건에서의 조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를 위한 소년분
류심사원이 있는데,이와 같이 소년에 대한 조사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비효울적이다.소년의 경우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없이 소년분
류심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요망된다.

444...判判判決決決前前前調調調査査査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가가가...判判判決決決前前前調調調査査査 活活活動動動의의의 活活活性性性化化化

판결 전 조사 활동의 활성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실무에서 조사인력과 시간
적 한계로 인하여 상당수 판결 전 조사가 주로 피고인과 가족면담에만 의존하고 현지
확인조사나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위해서
는 무엇보다 예산확보,전문 인력의 채용과 양성,전문적인 감정인원의 확보,적절한
조사기간의 보장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판결전조사를 요구한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판결전



- 51 -

조사제도의 활용에서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이 아직도 판결전조사제도의 중요성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결국 보호관찰소 조직의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결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보
호관찰소의 조직이 확대개편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9)

나나나...少少少年年年調調調査査査官官官 人人人力力力擴擴擴充充充

조사관제도가 활성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사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소년문제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전문조사관이 아닌 일반법원 행정직원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몇 명
의 조사관(5급)을 배치한 상황에서는 조사관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사관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조사관으로 선임하고
이후 계속적인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급 조사관의 채용이 어렵다면
현재가사조사관의 경우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7급 계약직 조사관보를 채용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소년 분류심사원에서의 조사와는 달
리 소년들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소
년 분류심사원에서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재택 분류심사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40)

39)백찬수,“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범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90면.
40) 한국소년법학회,「소년법」,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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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운운운영영영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問問問題題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가가가...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活活活性性性化化化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관련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판결문상에 적시하는 것보다 집행기관인 보
호관찰소에서 판단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또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
록 소속의 상급기관의업무로 법령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행정업무
의 기동성과 단순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행 및 위탁기관 등의 집행상황통보와 시설 등의 조정문제도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
는 이상 해당기관에 맡기고 법원에서는 재판 시 대상자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만 자료
등의 통보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나나나...先先先進進進 保保保護護護觀觀觀察察察技技技法法法 導導導入入入

보호관찰제도가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전면 확대실시 된 이후 업무전체에 대한 변
화가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보호관찰사안조사 등 변화된 업무에 대해 조직
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집행에 있어서는 기존에 소년범에 대하여 적용하던 기법 이외에 성
인범에 대해 적용할 전문기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
련하여,출석상담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어왔으나,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국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통제수단으로 널리 활용되
고 있는 다양한 보호관찰기법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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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集中保護觀察 프로그램(IPS:IntensiveSupervisedProbation)

일반보호관찰보다는 감독의 강도가 높고 구금보다는 강도가 낮은 감시․감독 제도로
서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분류 중 A중,급등 보호관찰관의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요하는 보호관찰대상군을 감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
다.41)즉 보호관찰대상자와의 접촉을 늘리고 대상자에 대한 통행금지 시간을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감독․원호를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호관찰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첫째 유형은 구금전 환형
이다,이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모형으로 이는 구
금형과 사회내처우의 중간단계로서의 집중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로 조기 석방형이 있다.이는 재소자를 감옥으로부터 일찍 석방하여 사회로 돌
려보내는 것인데 가석방의 조건으로 집중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중인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는 보호관찰 강화형이다.이는 보호관찰대상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를 선별
하여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이 모델은 범죄자 개인
에 초점을 두고 집중 감시함으로써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구금의 직접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교도소 과밀을 줄이고 공공비용 절감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집중
보호관찰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집중보호관찰의 운영상 주요 특징을 보면 통상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① 광범위 감독(보호관찰은 1주일에 여러 차례 대상자와 주기적인 접촉을 해야 한
다.또한 고용주,친구,가족들과도 접촉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폭넓게 감시․감독한다)
② 집중 감독 (통행금지,약물사용,여행,취업,지역사회봉사 등 특정한 의무 조건의
준수를 집중적으로 감시․감독 한다)

41)이현희,“미국의 밀착보호관찰 프로그램”,「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한국형사정
책 연구원,1999,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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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시감독(수시로 약물테스트를 하고 예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행금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다)
④ 단계적 감독(단계에 따라 보호관찰은 다른 강도로 진행된다.각 단계마다 준수사
항과 의무조건이 다르며,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무조건이 완화되고 마지막단계에서
일반보호관찰로 바뀐다)
⑤ 엄격한 제재(준수사항위반이나 재범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가한
다).
⑥ 종합적 감독(전문적 훈련을 받은 보호관찰관들이 함께 협조하여 교정 대상자들을
감시․감독한다)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집중보호관찰의 주요골자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우리도 집중
보호관찰을 전격 도입,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주요내용에서는 선진국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업무여건과 사회 환경을 감안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
시모델을 설정하여야 하며,이는 “21세기 한국형 보호관찰”을 정립하는 바탕이 될 것
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시범실시 대상자는 타 대상자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높지만 소년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가퇴원자를 위주로 한다.가퇴원자에 대해
기존의 출석상담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감독 수준을 현재에 비해 4~5배 이상 강화
하고 불량교우 및 주변의 비행요소와 접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범율을 10%이하
(현재 약13%)로 낮추는 것이 1단계 목표이다.사회복귀지원 측면에서도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년원의 개별 사후지도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대상자의 가정환경,
희망진로,기능 등을 적극 파악․고려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한다.또한 대상
자의 심리상태,문제점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집단상담,심리치료과정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도 적절히 적응하여 내적 성숙을 위한 방안 마련도
집중보호관찰의 또 다른 내용이다.
2001년도에 시행한 ‘집중보호관찰제도’는 비록 부분적 시범실시에 불과하지만 지금까
지 인력부족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처우기법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호관찰
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리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보완을 하여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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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보호관찰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된 한국형 보호관찰로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電子監視프로그램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
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42)
이러한 감시제도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략 10여개 국가43)에서 시행되고 있다.전자감
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
건하에서 실시되거나,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
보호관찰프로그램(intensivesupervisionprogram)이나 가택구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
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여성범죄자,음주관련범죄자 등
각 시행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전자감시
의 대상자로는 재범위험성이 낮고,폭력적이지 않은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44)
우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사회
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것이다.사회내처우인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 사회구성원이 일

42)양승문,전게논문,145면.
43)도입하여 시범 실시한 순서로 보면,미국이 1983년,캐나다가 1987년,호주가 1988년,영
국이 1989년,싱가폴이 1991년,이스라엘이 1992년,스웨덴이 1994년,뉴질랜드와 네델란
드가 1995년,스위스가 996년 그리고 독일이 2000년 등이다.

44)전자감시 방법으로는 통상 3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 유형으로는 계속적 감
시시스템(activesystem)이다.이 방법은 감시대상자의 신체부위에 송신기를 부착시키고
이 송신기가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 소재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두 번째로는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system)으로 중앙감시 컴퓨터가 임의
로 대상자의 외출금지 시간에 거주지에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방
식인데 대상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여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음성과 일치하는지
를 확인하는 방법이다.세 번째로는 탐지시스템(trackingsystem)으로 이는 대상자가 부
착하고 있는 송신기가 발송하는 무선신호를 부근을 순회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차량에
있는 수신기가 탐지하여 소재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방법이다(홍정원,“성인보호관찰대상
자 지도․감독,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법무연구」제25호,법무연수원,
1998,2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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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갖고 있는 형벌과 형벌의 집행에 대한 인식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문이다.따라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보 내지 도입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하다.즉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 현 형벌과 형법집행에 대한 일반 사
회구성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면 이는 법질서 차원의 문제발생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내지
계몽 또는 문제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전
자감시장치의 마련과 시설의 구축이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가 문제이다.물론 외국의 입법례나 운영 실태를 비교하여 그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면 되겠지만,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결코 쉬운 것
은 아니다.따라서 제도도입 전에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에는 외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연구 및 자료수집과 외국의 전자감시프
로그램의 방문 등을 통하여 행하고,근거규정의 신설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도 필요하
다.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전자감시프로그램을
개발하고,담당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전자감시장비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
여야 한다.그 외에도 일부의 대상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전자감시를 행함으로써 기존제도
의 운영과 그 결과를 비교 고찰 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자감시제도가 우리
나라의 제도의 하나로 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패트롤 保護觀察(MobileOffice& Team Probation)

패트롤 보호관찰은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순회감독시스템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기법으로써,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2
인이 팀을 이루어 주거지나 생활근거지를 불시 방문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하
는 집중보호관찰의 한 유형이다.45)외향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거지 방문과 큰 차이가

45)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2006,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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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듯 보이나 패트롤 보호관찰의 주요특징은 현재의 보호관찰통합시스템을 노트북
컴퓨터에 탑재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는 서버(Server)에 접속함
으로써 대상자 관련 각종 정보의 조회 및 입력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스템의 효과로는 가정․직장 등에 대한 수시 방문으로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움직이는 사무실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고,상시 현장 근무로 보다 많은 대상자와의 접촉이 가능하며,재범위
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의 사이버보호관찰팀(Cyber Probation Team)에서
MobileOffice& Team Probation이라는 프로젝트로 연구 중에 있으며 2001년 하반기
구축되었다.그러나 본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서는 노트북이 탑재된 순찰차 등 필요장
비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시급한 것은 무선모뎀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여야 하는 현실상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MobileOffice
& Team Probation이야말로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으로써 다수의 대상자를 관리해야하
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체 방안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따라서 이
의 성공적인 기반구축 및 전국적 실시를 위해서는 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4)社會資源의 圓滑한 活用

유용한 사회자원의 활용은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
상자의 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그 지역사회의 인
적․물적 사회자원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보호관찰실효성 확보의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보호관
찰에 있어서는 도랑을 파는 인부로부터 대학교 교수(from ditchdiggersto college
professors)까지 각계각층의 적재적소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나라도 사회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원호하고 있음으로 이에 예외
일 수는 없다.다양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는 데는 다양한 계층의 인적 자원이 필
요하며 원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적 자원도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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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사회자원은 보호관찰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대
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경찰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방지나
지역사회수준에서 범죄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어느 한 기관만이 담당해서는 안 될 것이
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공공부문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이 제
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과 자원을 넘나들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주목된다.최근의 연
구에 따르면 경찰과 보호관찰의 협력 및 공조영역을 보호관찰기관의 주용 업무인 보호
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에 대한 경찰의 업무지원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
둘째,자원봉사자의 영역증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46)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을 해소
하고 보호관찰관의 개별상담자 이상으로 ‘사회 자원 활용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범죄예방위원 등 사회내 자원과 연계하여 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이 의심받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보호관찰관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즉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율이 낮은 것은 보호관찰의 효과
가 아니라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보호관찰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필요이상
으로 보호관찰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충분한 수의 보호관찰관이 확보되기 전까지
는 보호관찰관은 개별 상담자 보다는 사회자원의 활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2004년 자원봉사자들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수가 17,375명으로 보합추세에
있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
을 것이다.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대한 고도의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자원봉사활동 전문가가 필요하다.그렇지 않고 기존의 직원
이 자신의 담당했던 업무 이외에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면,보호관
찰업무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거
나,나아가 자원봉사관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셋째,자원봉사자와 연계된 활동으로 멘토프로그램(mentorprogram)은 매우 유용하

46)이승호,“우리나라 사회내처우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발전 방향”.「형사정책연구」제8호,
한국형사정책연구,1996,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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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47)멘토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이면 조력자(helper)인 멘터(mentor)와 조
력을 받아야 할 비행자인 멘티(mentee)가 일정기간 자유롭게 일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성순환 등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별 프로그램이다.48)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에서 맨 처음 실시된 것인데 한양대학교 대학생이 자원하
여 멘터가 되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비행청소년이 멘티가 되어
1998년 6월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무려 7회에 걸쳐 실시된바 있었다.한양대학교에서
4년간 7기에 걸쳐 실시된 멘터 프로그램은 주로 1:1의 만남에서부터 복지시설방문봉
사,체육활동,계절에 따라 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 및 등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사
했다.이러한 멘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은 7회에 걸쳐 173명이였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인 멘터는 181명으로 오히려 멘터인 조력자가 멘티보다 더 많아 특성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멘터 프로그램을 보호관찰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부합하는 하나의 유용한 기법이 될 것이고,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보호관찰대상
자의 경우 보다 큰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49)

47)오영근,“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보호」,통권14호,법무부,2002,22면.
48)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전게서,2006,516면.
49)멘터 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에서 처음 시도된 비행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으로서 비행예

방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점차 다른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
램이다.본 연구에서는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에서 7회에 걸쳐 실시한 멘터프로그램
의 평가서를 참고하였다.



- 60 -

제제제555장장장 結結結 論論論

정부는 소년 대책의 목표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두고 소년의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립,소년의 능력개발과 심신단속
그리고 청소년 선도의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제반시책을 펴
가는데 있다.”고 한 바,필자는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만이 적합한 처방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그 대책마련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은 청소년 범행 내지 범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이론을 전개하였으며,사회지향이론으로는 미국 서더랜드(E.Sutherland)의 차별
적 연합이론(Differentialassociationtheory)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의 중립화이론,통제
이론,대쇄이론 등이 있으며 사회반응이론으로 낙인이론,갈등이론 등이 등장하기도 했
다.이처럼 많은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학자뿐 아니라 범 국가시책으로 연구
를 하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 범죄가 미래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
다.
선진국이란 그 국가의 정치권력이나 정치현실보다는 경제와 함께 국민의 안전감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라 할 것이다.한 나라가 민주주의적이고 정치와 경제가 성
숙될수록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이 삶의 안정감일 것이다.이러한 안
정감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범죄의 문제이다.청소년범
죄는 장차 성인이 되어 재범으로의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에 모든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하겠다.
앞으로의 형사정책방향에서 세계적인 추세는 교정에 의한 시설내처우보다 보호관찰
에 의한 사회내처우 쪽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범죄로부터 사회방위를 위한 범죄인
의 처우는 영구격리 시키는 방법 외에는 불가피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음으로
최종귀착지인 사회 내에서의 재범예방대책이 가장효과 적일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지
역사회를 중심으로 범죄인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제도를 형사정책의 핵심이라 한
다.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호관찰제도를 법제도로 도입하여 시행한지 17년
이 경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실험되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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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및 프로그램도 다양화되면서 정착단계에 있다.
이처럼 사회내처우의 도입은 범죄인 처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대표적으로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에 종사하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그리고 보호관찰기관의 조직이나
업무의 독립성도 아직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처럼 기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다른 여러 제도의 시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 외에도 선진기법의 도입과
정에서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부작용들이 산재해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국에서 시행
중인 보호관찰제도는 시설내처우의 여러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고,재정비용을 절감,
범죄인의 낙인화 방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범방지와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이렇듯 많은 장점을 지닌 보
호관찰제도를 범죄인 처우에 적극 활용한다면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보다 적극적인 도
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치려한다.
상기한 바 있듯이 외국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이나 특성을 조사한 것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면,1969년 미국의 슈나이더(H.J.Schneider)에 따르면 ① 학교중퇴,② 근로가정
의 자녀,③ 실업청소년,④ 정서교육의 부족,⑤ 어려운 가정의 자녀,⑥ 학교,교사,
형제들을 부정,⑦ 어린 시절의 두뇌개발 장애,⑧ 어머니의 직장생활 등을 범죄의 원
인과 특성으로 들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사회화 과
정에서 자기억제,통제 및 금지가 잘 형성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자기억제와
비행,범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필자의 경우는 소년범죄의
원인이 대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매체문화의 많은 자극제적인 요소와 무절제한 욕구,
가족 간의 신뢰결여와 보호기능약화,학교생활의 부적응에 따른 학교교육 중단,세상을
쉽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더불어 사회의 구조적인 악성과도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
다.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화,공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의 급변과
기계화,교통의 혼잡,자연오염 등의 사회구조 파경에서 오는 청소년의 갈등,가치관의
혼란 등을 가져오고 나아가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할 공동체의식과 정서생활의 불안을
초래케 한다는 것이다.이렇듯 소년범죄의 원인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그 대책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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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는데,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살펴보았다.
「형벌 본래의 의의는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고통은 이에 수반되지
만 그 고통은 부상자에게 반드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솔로비옵
(Solovyof)의 말처럼,필자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청소년의 궁극적 인권보호를 위하
여 법의 개정을 통한 강력한 입법적 조치와 청소년들이 책임부여에 기여할 수 있는 정
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제도의 확대실시와 정부차원의 복
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호관찰제도의 목표는 보호관찰법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범죄인의 재범방지
(DefenceofRecriminal)를 통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이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조직의 적절한 규모와 활동을 강화하고,cyber시대에 맞는 사법복지적 보호관
찰제도의 사학적 운영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보호관찰만을 명하고 있을 뿐 보호관
찰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정신과 치료)에 대한 내용과 치료전
문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따라서 가해자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치료전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 한편 미혼모를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복지정
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성적이 불량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비추어볼 때 간섭이나 통제를 받기 싫은 이유로
가정을 등지고 나오는 경우라든가 아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도 많다.이들에게 안식
을 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만,아직 까지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시설
이 태부족인데 어차피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복지국가라면 수용과 편의도모가 가능
한 복지시설을 확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과 관련하여,우리
나라에서는 마약사범의 97%가 현재 치료시설이 없는 교도소에 방치되어 재활과 예방
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이들은 인내심이나 의지가 약한 성격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약물의 유혹에 쉽게 빠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으
로부터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재범을 막기에
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가퇴원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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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자들을 대상으로 화
상감독시스템을 통한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함은 물론,스웨덴과 같이 의료시설을 갖추
어 양질의 마약을 주사하여 약으로 피폐해진 것을 정서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정
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범죄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고려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둘째,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도덕 이상의 법교육 보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살인,강도,조직폭력,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무질
서한 교통문제,환경문제,더 나아가 청소년범죄의 증가 등의 제반 사건들을 볼 때,우
리 국민의 법의식과 법생활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이는 어쩌면 민주주의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죄를 지으면,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
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어떤 행동이 죄가 되며,자신의 행동이 무슨 법에 저촉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게다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강도,절도를 비롯하여 성범죄,마약으로 까지 이어져 성인범죄
를 능가할 정도의 흉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청소년의 법의식 및 사회규범에 대
한 인식은 성인에 배해 훨씬 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인
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이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
교육 이외에는 법의시과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적 사고능
력을 심어 주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바람직한 법
문화의 형성과 법의식 수준의 향상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법교육
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실질적으로 학교의 법관련 교육이 비행 및 범죄예방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연구도 발표된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학의 보
편화가 확립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셋째 올바른 가정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비로서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
가 제공되어져야 하겠다.
정상적인 가족형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혼가정,미혼모 가정,재혼가정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이러한 가족 실태에 맞는 가정교육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들의 출현은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한 가족관계와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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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갈등요소를 가진 가족의 해체형태로 표출되었을 뿐이다.가
정의 해체를 비정상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지닌 가족의 등장으
로 보는 가치관의 대체가 필요하다.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지원체제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즉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면접교접권의 확실한 보장을 통해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자유롭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임은 물론,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가정에 대한 상담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 안정과 학비와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구호체재를 마련하여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안정 속에서 올바
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교정․보호청의 신설문제를 들 수 있겠다.보호관찰기구가 교정․보호청의 조
직 내에서 양립기구 내지 정립기구의 독립한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보호관찰행정의 정책을 형성하고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가석방 심사의 일원화와 과학적 분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성인가석방
과 취소의 경우 그 허가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그 취소 심사는 보호관찰심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심사체계에 혼란이 초래
하고 있다.그리고 이중적인 기구 설치로 인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그리고 형
사사법체계의 통일성이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출소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재
범위험성이 등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하겠다.따라서 가석방의 심
사의 일원화는 이루어져야 하며,재범예측도구표에 의한 새로운 과학적 분류기준이 마
련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이 경중에 대한 과학적 분류를 통해 재범의 위험
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밀착된 보호관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에 따른 개별적인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보호관찰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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